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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o 북한의 
'

91년도 아연 생산량은 165천톤이었으나 년간

생산능력은 295친톤으로 평가되고 있음.

聚 매장량 12, 000천톤 (정광기준)

o 북한의 수출품 중 아연괴, 연괴, 철강재를 비롯한 금

속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

목으로는 아연괴가 북한의 가장 큰 수출품목임.

熹 남한의 연 · 아연 매장량은52,413천톤임. (연 2. 98%,

아연 5. 18% 품위 기준)

聚
'

91년도 남한의 아연정광 수입은 496천톤임.

<'91년도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톤)

聚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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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별 소요비율>

나. 교역헌善(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 북한산 아언괴의 반입가격은 국제원자재 시장가격

(1,ME FLAT) 과 연동하여 결정되는데 수입가격은

LME FLAT+US$50-6이MT+9%(수입관세) 이므

로 북한산 아언괴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임.

奈 LME :런9금속거래소 (LondonMe(alicExchange)

가격

o 대부분 반입물량은 북한항에서 납한항으로 직송됨.

- 4 -



다. 품질분석

(단위 : %)

聚 [시료 1] :
'

91. 5. 24 국립공업시험원 분석 결과

[시료 기 :
'

인. 4. 20 한국화학시험검사소 분석 결과

o 순도 99. 96% 품위의 제풍이 주종이나, 제련소에 따
5

라 Cd, Pb의 함유량이 다르며, 같은 제련소의 제품

도 LOT별로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짐.

(아연 함량은 국내산과 대차없으나 매 LOT별 성분

이 균일하지 못하여 99. 96% 이상으로 평가되는 제품

도 99. 96%로 판매됨)

o 전반적으로 품질은 순도 99. 99%의 국내산 및 서구산

에 비해서는 떨어지나 중국산과 비교하면 양호함. 향

후 불순물중 Fb와 Cd의 함량을 극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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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포장상태

- 반입물품의 포장은 1톤 단위로 철띠 포 장되어 있으

나 견고하지 못함. (20Kg/PC x 50개)

- 원산지 표시 :
%'

KM D. P, R. KOREA" 각인

라. 소비자 반응

o 국내산 및 서구산과 비교할때 품질이 떨어지고 불순

물 성분이 各규칙적이며 포장(Banding) 이 견고하지

못함.

O 도금업종 및 Zn Oxide (아연화) 업종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음.

O 가격면에서 상당한 잇점이 있어 게속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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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괴

가. 일반사항

O 북한의 
'

91년도 연 생산능력은 88천톤 정도로 평가되

고 있음.

奈 생산 산출량(금속량)은 100천톤, 아시아 국가중

2위

o
'

91년도 남한의 연 생산은 41천톤으로 주요생산업체

는 럭키금속, 화성키메 탈, 고 려 아연 등임.

<'91년도 국내 수급헌황>

(단위 : 천톤)

l 공 급 l 수 요 l

聚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국내 산업별 소요비율>

奈 자료원 : 비철금속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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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역헌황 (승인기준)

(단우] : 톤, 천불)

O 북한산 연괴의 반입가격은 국제원자재 시장가격

(LME FLAT) 과 연동하어 결정되는데 수입가격은

LME FLAT+OS%SO//MT+9%(수입관세) 이므로 북

한산 연괴의 가격 겅쟁력은 높은 펀임.

다. 품질분석

<성분 분석표>

(탄위 : %)

奈 (주) 대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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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분 분석상 순수한 연의 함량은 국내산과 비슷하나,

용해시 부유물이 다소 발생하고 불순물(Impurity)

함량의 불규칙 등 안정성이 떨어져 국내산보다 품질

이 떨어짐.

o 주물업체, 광면단 업체는 품졀상 사용에 무리가 엾으

나, BATTERY 제조용으로는 부적합함.

o 포장상태

- 포장은 1톤 단위로 철띠 포장되어 있으나 견고하지

못함. (2OKg/FCX50개)

- 원산지 표시 :
"

KM D. F. R. KOREA" 각인

라. 소비자 반응

o 품질은 국내산에 비해 떨어지나 주물업체, 광면단 업

체에서는 사용상 문제가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

문에 북한산 사용을 선호함. (반면 불순물이 많이 발

생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싼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 

o 향후 제품의 균일성 유지가 필요함.

O 제품의 순도 및 포장상태 개선이 요망됨.

o 납기 준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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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레트(STEEL BILLET)

가. 일반사항

O 북한은 풍부하게 o]] 장된 철광석을 기반으로 중공업 발

전의 모체 산업 이 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공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음. 주요 철강공업공장으로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황헤북도 송림), 김책제철 연합

기 업소 (항겅북도 청진), 천리마 제강 연합소(남포시)

등이 있음. 주연료인 코크스탄이 부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로에 의 한 환원구단광 및 전력을 이용한

전기로에 의 한 철강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음.

o 생산수준으로 볼때 보통강은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

고 있고, 튜수강 중 탄소공구강, 합금공구강, 구조용

합금강, 고속도강은 수출도 하고 있으나 고도 의 강도

를 요구하는 특수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

성은 세게적 수준에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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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역헌황(승인21준)

(단위 2 톤. 천불)

o 주요 반입품 규격 : DIN17100 ST 37-2

SIZE 80, 100, 120 SQ

LENGTH : 4m, 6m

o 대부분 청진항(송림항)에서 포항(마산) 등으로 직송

됨.

다. 품질분석

<성분 분석>

(단위 : %)

聚 럭키금성상사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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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공업표준(KS)에 비해 불순물 함유량이 많으나

(P. S)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문제엾음.

o 제칠소별 빌레트 품질의 차이가 큼.

- 김책 제철소산 : In go t Castin g 제품으로서 철근용

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탄소함량이 높아 형강 및 평

철제품 생산은 어려우며 省근업체에 주로 관매됨.

- 송힌 제철소산 : Continuous Castin g 제품으로서

탈산둥이 되지 않아 Crack이 있어 자동 Line에서

사용 불가함,

라. 소비자(제강업처1) 반응

· 헌재 국내산 공급이 어려워 사용중이나 국내수급상황

개선으로 국내산 공급이 원활할 경우, 전량 국산으로

대체할 것임.

· 향후 수요개 발을 위해서는 규격 (SIZE)의 다양화 및

탄소함A-량(O. 15-o. 38%-o. 15-o. 24 %)을 줄이는

품질개선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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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멘트

가. 일반사항

o 북한의 석회석 매 장량은 약 1, 000억톤으로 추정됨.

o 구식 (습식)설비인 소규모 공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

어 있음.

聚 대부분의 공장은 
'

50년대이전 설비임.

o
'

70년대이후 대규모 최신 기술 도입 (서독 등)으로 생

산능력은 약 300만톤을 유지하고 있음.
- 설비노후, 전력, 유류, 공장소모품 부족 등으로 가

동율 저조

나. 교역헌황(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 1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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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년 수재물자로 최초로 10만톤 반입

O
'

90닌이후 남한의 건설경기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히] 본격적 반입

O 반입경로

l ......A l l . .討. l
[

o 선적 항 상황 및 운송

- 전반적 인 항만시설 미비 - 수출 등 물자교류 장애

- 만성적 인 적체 헌상

·

'

80년대 이후 뎨외무역 확대 정책 - 주요 무역

항 화장공사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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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西트 선적항 상황>

l 구분<%,항구 l 남 丑 항 l 해 주 항 l

l 시멘트 SILO l 60, 000톤 l 45, 000톤 l

l l (15,000烈이 l<25,00諾.20,00時)l

다. 품질평가

o 가격비교 (단위 : 톤)

栗 환을 1 OS$ - 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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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질상태

- 품질의 안정성 부족 (유류 · 공장소모품부족으로 인

한 잦은 킬른 고장등에 기인)

- 색 깔은 크 링커 소성 불량으로 노 랑색에 가깝거나

엷은 회색

- 웅결시간이 짧아 작업성 저하

- 얍축강도는 KS 규걱의 최저수준에 해당

o 포장상태

- 포장재는 폴리프로필巷 백 (중국산 수입품)이며, 포

장단위는 2톤임.

*
실질적으로는 중량이 일정하지 않음.

- 원산지 표시 : 7표시

*
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MADE IN D. P.

R. KOREA ) 표시가b-

라. 소비자 반응

· 신성콘크리트 (경기도 벽제 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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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과 비교

· 강도가 떨어짐

· 금강표는 품질이 양호하나 사슴표는 다소 불량함.

· 일부 물량은 색상이 노란색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함.

- 수입품 (중국산)과 비교

·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강도면에서는 중국산

보다 양호함.

· 포장상태가 중국산에 비해 불량하며 일부제품은

실중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달 발생됨. (중국산

은 평균미달이 기준치의 5%임.)

- 수입품 대체 가능성

· 색상만 양호해지면 중국산 시멘트 대체효과 있음.

- 품질개선 요망사항

· 색상개선과 포장상태 개선이 요구됨.

- 계속 사용여부

· 색상과 포장상태가 개선되면 사용 가능하나, 현

재는 국산제품에 비해 품질 · 색상 · 포장 등이 불

량하여 사용 기피함.

o 경 인레미콘 (인천직할시 가좌동)

- 국내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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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공급이 불규칙하고

색상이 너무 밝음.

· 일부는 강도가 헌저히 떨어짐.

- 수입품과 비교

· 兮국산에 비해 납기 및 포장상태가 불량

· 품질먼에서는 큰 차이가 似음.

· 가격은 저 럼

- 수71품 대체 가능성

· 품질 및 가긱면에서 중국산과 대체 가능骨.

· 향후 국내 긴실겅기 상황과 국내 시벤트 생산시

섭의 중설 등으로 반입가능성은 줄어들 것임.

- 품질개선 요망사항

· 색상개선과 강도개선이 요망됨.

- 게속 사용여부

· 교역초기 비교적 저급한 해주산 사슴표 반입으로

인해 북한산에 대 한 인식 이 나效으나, 금강표 위

주로 반입시 점진적으로 사용이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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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남 · 북한 시멘트 수급상황 비교

r 묘w w 5

國

(단위 : 만톤)

熹 자료원 :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88-'90)

<수 요>

I

o
'

80년 이후 신장 추세

· 대규모 국토 건설 : 남포갑문, 30만 ha 간척사업 등

O
'

87년 이후 성장지속

· 의식주 해결 : 대규모 주택 건설 (매년 15-20만세대)

· 무역규모 확대 : 수출확대 (외화획득용 전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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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급 >

o 설비노후, 소-o-모 공장 20어개 산재

· 생산능력 : 1, 200만톤, 유휴-설비 : 300만톤

o 최신셜비 공장 : 상원, 순천공장 (수출품 생산)

o 가동율 저하 : 구소련 경화걸제 요구로 인한 석유등 유

류, 원료 공급 차질

o 제3차 7개년 게획 ('87-'93)중 1, 000만톤 중설계획

·

'

93년 2, 200만톤 셍산목표

· 사리원에 1, 500만톤급 공장중설 검토중

* 상표 : 금강표, 사슴표, 지구표 둥

<공장별 생산능력 및 설비헌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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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割 , 徑)

<수 요>

o
'

88년 올림픽, 특수 및 수도권 신도시 건설, 주택 200

만호 건설, 토지초과세 부과 등으로 인한 수요급증으로

심각한 시멘트 부족 현상 초래

- 21 -



· 건설경기 위축으로 
'

93년은 하락세가 예상(네수 4, 500

만톤)되나, 건설부양책 등 정책변동에 따른 중가 가능

성도 있음

<공 급>

o 국내 업체의 중셜 및 수입을 통한 시멘트 부족현상 타개

노 력

· 중설량 누게 : 1, 489만톤 ('89-'92)

· 수입 량 : 년 평균 4339톤 ('89-'92)

4첨부 2%

<시벤트 품질 분석>

O 화학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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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리특성

zo 
圍



5. 무연탄

가. 일반A[항

o 북한의 석 탄 매 장링은 약 2, 520백 만톤이며 이중 무

연 탄 매 장량은 약 89%에 해 당하는 2, 240백만톤인

젓으로 추정됨. 무연탄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동

서 약 SOKm의 펑남납부 탄전지대와 북부탄전지대

인 덕천, 개천, 북창, 운산 및 구양등지에 많이 매

장되어 있고 그밖에 함남고원, 강원도 문천일대에도

매 장량0'l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의 3대 탄광>

o 생산규모는 유 · 무연탄 합하여 
'

90년 현재 약 4, 050

만톤으로 남한의 약3배이며 생산량이 점차 중가합.

- 24 -



o 무연탄 중에는 열량이 높은 것도 상당량 생산되어 상

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연탄의 대부분은 휘 발분이

20%를 넘지 못하여 상품성이 떨어짐.

聚 산업용으로는 휘 발분 so-40%수준의 유연탄이 가

장 적 합하며 상품가치가 있음.

o 북한에서는 외화부족에 따른 원유 도 입 여건이 좋지

않아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으며 대외교역규모는 중국산 코크스 용탄과 연계교역

용으로 수출되는 200만톤, 일본의 제철회사에 수출되

는 50만톤 등 총 250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나. 교역헌황(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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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무언탄 수출능력은 중국, 일본 등지로 약 250

만톤 정도이나 최근에는 대 중국교역 량이 감소하여

상당한 수출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산 무연탄은 당초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삼각무

역의 헝태로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 물물교환의 성걱을 갖는 연계교역, 또는

남북 당사자 간의 직교역 헝태로 반입되고 있음.

O 북한의 수출기관은 대 공산권 수출을 담당하는 조선

석 탄수출입회사가 있고 일본 둥 자본주의 국가는 여

러회사를 통해 교역이 이루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O 또한 북한의 외화사정 악화로 제3국과 대외교역시 경

화결제가 곤란하어 무언탄 등 1차산품으로 결제하는

겅우가 있어 이에 따른 제3국을 통한 북한산 무연탄

OFFER도 상당히 있음.

o 선적어긴

- 북한의 무언탄 수출항구로는 납포항, 청젼항 동으

로 주로 남포항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음.

- 26 -



- 남포항의 시설은 약 20, 000톤급 이하 규모의 선박

만 접 안이 가능하여 용선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

적임.

熹 제3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30, 000톤급이상 접안

이 가능해야 대외 교역상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선적여건도 좋지 않아 체선발생 등으로 다소

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읖.

聚 남포항 무연탄 취급능력

聚 남포항을 통한 무연탄 수출량 : 연간 약 50-60만톤,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철도로 수송

다. 품질평2[

O 북한산 무연탄의 도입가격은 여타지역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내국간 거래로 간주 관

세 (1%)를 면제 받고 였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o 품질은 대체적으로 여타의 외국산 무연탄보다 국내탄

과의 혼합성이 좋아 연탄제조용으로 적합하나 다른

외국산 무연탄에 비하여 열량이 낮은 편이고 비중도

높아 실수요자(연탄 제조업자)의 호응도가 다소 미홉

한 약점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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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표>

1 구 분 가A (USD/톤) l 량(K‥l/Kg시 중1

주) · 열량이 높으면 가격이 낮은 국내생산 저질탄을 많

이 사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연탄기준 열 량 : 4,500

Kcal/Kg)

· 비중의 차이로 톤당 연탄생산량이 약 5-15장 차이

가 생겨 경쟁력 다소 미홉. (비중이 낮을수록 연탄

생산개수 중가)

<성분 분석표>

奈 
'

92 럭키금성상사 반입분 분석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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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 반응

- 최근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에너지 소비

패턴이 석유, GAS 등 청정연료로 전환됨에 따라
'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

음.

-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로 탄질도 많이 좋아져 외국

무연탄을 혼합하지 않아도 연탄의 기준열량인

4,500Kcal/Kg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 외국산 무연

탄의 도입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소비헌황>

(단위 e 천톤)

- 7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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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신제약

- 정치 . 경제여건상 아직 통신이건이 원활하지 않아

홍콩, 중국등 제3국 경유가 불가피함에 따른 업무

연락 등이 신속하지 못함.

o 수송여건 열악

- 항구사정이 爭지 못하여 해송운임이 상대적으로 높

아 FOB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caF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6. 감 자

가. 일반사항

o FAG 자료에 따르면 
'

90년 북한의 감자 생산량은

2,100천톤으로 남한의 371천톤보다 5.6배 이상 생산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

92. 11월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북한자료를 종합분석 , 북한의 서

류 (고구마, 감자) 생산량이 373천톤에 불과한 것으

로 평가하였음.

O 이는 북한이 
'

84년이후 곡물생산량을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제공하는 생산통계를 수정 엾이 발

표하는 FAG 자료는 실제보다 과다평가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됨 .

<남북한 강자 생산량 비교>

- 31 -



l

[ 구 분 1 년兄 1 남 한 l 븍 한 l

l l 
w

S9 l 22,412 l 13,226 l
l l·,삐 ,,,,,, l ,,,,4, l
l

l

聚 자 료 : FAG PRODUCTION YEARBOOK 1990

나. 교역헌善 (승인기준)

(단위 l 톤, 천불)

o
'

90년에는 국내 감자생산량이 전넌대 비 30% 감수되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북한산 감자 12,500톤을 반입

하였고 
'

91 -

'

92넌에도 게속하여 9,500톤이 승인되므

로써 남북 농산물교역에 있어 대표적인 품목으로 부

상되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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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자의 선적항은 남포항, 청진항, 신의주항 둥이 주

로 이용되나 부두체화 등으로 선박접안에 2-3일 소요

되고 있으며 선적작업도 원할치 못함. 특히 북한항

입항후 국내와의 교신이 불가능하여 츨항시까지 선적

상황등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12월 이후 반입시는 북한전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눈, 비등이 자주 내려 선적작업 중단과

냉해피해 등을 입기 때문에 품위저하의 원인이 되

기도 함.

- 감자의 빙결점은 - O.7'C이므로 북한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2월중에 반입시는 냉해피해에 주의

하여야 함.

o 포장상태

- 포장재는 P. P 포대와 황마대를 혼합사용하고 있는

데 원할한 통기성 확보와 보온을 위해서는 황마대

포대가 유리함. P. P 포대의 경우 통기성과 보온성

이 좋지 못하여 부패 , 손실율이 높았음.

-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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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입 및 유통경로

- 반입겅로

북한산 감자의 반입경로를 보면 선적항으로는 남포

(3회) , 청진 (3회) , 신의주(1회) , 도 착항은 인천(2

최) , 부산(3회) , 군산(2최)이며 , 남포신적시는 인

천이나 군산항, 청진 선적시는 부산항으로 도 착하

였으머 해상운송은 중국, 일뵨, 스 웨덴, 과나마 등

의 제3국적 선박이 이용되었음.

- 국내 통

국내유통경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반입분(인수품
l

포함)은 전국도매시 장 상장판매 또는 공매에 의하

였으며 , 민간업체의 lERJ분은 도소매상에게 직접판

매되었으머 일부 품위저하품은 전분가공공장에 판

l]}l되었음.

다. 품질분석

o 감자크기

- 국내산과 비교시 북한산 갑자는 대체로 작았으며

100 g- 130 8 이 대부분이었음. 감자크기 별로 선별 포

장하지 않아 소 랑구도 혼입되어 있어 상품성 저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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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결과를 분석하면 감자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전분을 저 장하는 Mechanism에 의하여 전분 및 기

타물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확된 감자의 물성이

틀리는 주된 이유는 품종과 산지에 따라서 다른 성

장속도를 가지기 때문임 .

- 대체로 일교차가 심하고 재배기간이 길면 감자중의

전분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러져 있으나, 수거된

북한산 감자의 전분함유량은 국내의 제주산과 비슷

함을 보임 
.

熹 품위저하품에 대 한 전분함유량 분석결과는 6-混

수준이었음.

- 이는 북한의 제베조건이 제주도에 비하여 기후환경

이 좋다고 예상되지 만 실제 전분 함유량이 낮은 이

유는 감자의 품종이 等지못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치 못한데 있는 젓으로 보임 .

- 풍미는 국내산보다 좋지 못함은 품종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감자전분의 함유량

과 밀접 한 관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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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의 입도 및 점도 비교표>

i 산 지 l 兄분見 (·)l평균 자 (·) l평균점兄 (B.U) l

괴 고기 :
l 2 리 10 - 40 l ,, l ,,, l

)i 외국산은 네덜란드 제품임 .

<전분의 물리적 성분 비교표>

(단위 ; %)

- 감자에서 추출된 전분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함유되는 물질은 비슷함. 그러나 전분의 가장 중요

한 특성인 평형수분을과 점도가 북한산이 가장 뒤

떨어짐 .

크
1

3 /



<전使 생산 수뮬 비교표>

l 강 산 l 11 
. 9 l 1991 가을 l

o 종합평가

-

'

91년 및 
'

92넌도에 반업된 3한산 감자를 전분으

로 가공한 겋과 실제 전분 생산량의 수율은 6.4%에

불과하였으머 국내갑자의 전분 생산수율은 평균적

으로 11% 정도임 . 북한산 갑자의 전분생산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그당시 감자의 보존상태가 극

히 불량하어 진분을 추출하여 가공올 하지 않으면

사용치 못할 정도로 부패된 제품이었기 때문임 .

- 북한산 감자도 저장, 운송과정에서 주의하여 정상

적인 상태에서 전분을 추출한다면 국내산 감자전분

셍산수율인 11% 내외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 따

라서 북한산 감자의 반입시는 저 장상태 , 수확시기 ,

운반조건 등에 Of]우 유의해 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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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의 성분분석 비교치는 비교적 감자의 보존상태

가 양호한 것을 샘플로 사용하였으며 대체로 감자

는 보존조건에 따라서 물성의 변화요인이 많은데 ,

실험실에서 수거된 감자의 원료는 국내산의 것은

보존기간이 짧은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북한산 감자

도 보존기 간이 짧은 것의 샘플을 사용한다면 상기

의 분석결과가 달리 나올수 있을 것임 . 왜냐하면 .

감자는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보존기간 및 수송기간

이 길어지면 그 기간동안 제품의 질 저하가 일어나

서 전분의 함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임 .
그 러므로 정

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같은 계절에 수확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하여 야 하며 수확된 후 곧바로 전분

을 추출하는 우리나라의 감자와 북한산 감자와의

단순 물리적 비교는 불가능하며 여러요인으로 오차

가 많으므로 대표성을 띤 비교는 어려운 실정 임 .

- 결론적으로 북한산 감자의 반입을 가정 한다면 단지

식용으로서는 풍미가 국내 강원도 고 냉지 제품보다

질이 뒤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산 감자의

품종개 량이 요구되며 
, 전분 가공만을 가정하여 감

자를 반입 한다면 전분의 생산수율 및 기타 물성에

서 국내산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짐 .

- 39 
-



라. 소비자 반응

o 국내산과 비교시 크기가 작고 눈의 위치가 깊어 껍질

제거시에 손실이 많고 담백한 맛이 적으며 대다수 동

절기 냉헤피해 등으로 품위가 나1rn]- 소비자의 반웅이

좋지 않았지 만 가격이 저 럼하여 음식점등에서 많이

소비되었음. 판매가격은 국내산 감자의 약 30% 수준

이었음.

<국내 판매가격 비교>

(전국평균, 중품 o 원/kg)

熹 자료윈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부

o 북한산 감자가 국내산 보다 품위는 좋지 않았지만 가

격이 저렴하여 국내 감자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음.

· 품위가 국내산 보다 떨어지는 것은 종서용 감자를 별

도로 재배 공급치 않고 재)게농장 수확품을 종자용으

로 게속 사용 우수한 품종을 생산, 관리치 못하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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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영양을 공급치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단기간에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나 반입시에

넝해피해 등을 예 방키 위한 반입시기 및 보관관리상

주의가 요망됨 .

o 장기적으로는 우수품종 보급, 재배기술 교환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남북경제

교류의 제도적 정착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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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약재 (백출과 창출)

가. 일반사항

O 백출과 창출은 뎨 한약진에 수재되어 있는 중요한 약

재로서 잉1한방을 통하여 그 소비 량이 막대한 바 우리

나라에서 셍산되는 물량으로는 도 저히 그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없어 VA은 몰렁<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산도 대 량 1산입되고 있음.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

1 구분 1 남 한 1 북 한 ]

l'" l*':C"[[7'"j'p'"" l 
* ' 

l
l l - ·. ·... ·. l l

宗 남한 2 식물도감(이 창복, 정태현) , 북한 2 동의 학사전

O 북한의 동의 학사전에는 삽주(1)와 용원삽주(조선삽

주) (2)의 2종이 수록되 어 있으나 용원삽주(조선삽주)

(2)는 분포지 역이 한정드]어 있을 뿐 아니 라 그 양도

매우 적고, 딩-삽주(3)는 정태현씨 식물도감에 평안북

. - - 42 -



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동의학사

전에는 수재되어 있지 않음.

o 이는 용원삽주(2)나 당삽주(3)는 분포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량은 되지 못함.

o 남북한에는 삽주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 양도 많으

므로 대한약전에는 삽주(Atracty1odes jagomica) 근

경의 육질이 많은 부위를 백출로, 육질이 적고 가늘

고 건 부위를 창출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이 각각 다름)

나. 교역헌황 (승인71준)

o 백 출

(단위 : 톤/천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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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 출

(단위 : 톤/천불)

다. 품질분석

o
'

92. 11월 인천항으로 직 반입된 북한산 백출과 창출에

대 하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대한약전에 규정된

방법으로 겁사한 결과 성상, 확인시험 , 건조감량, 순

도시험 ,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 함량등이 적합하

였으며 품칠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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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豊 약전규격 시험결과표>
l[ 

항 목 l 기 준 치 l 결 과 l

l 순도시험 l - l 적 합 l
l 분 l 7.混 하 l 5.3% l
l 산불용성회분 l l.o% 이하 l o.9% l

<창출 약전 시험결과표>

o 또한 북한산 백출 . 창출을 강원도 영월에서 채집한

남한산 백출 · 창출과 n 
- Hexane 추출방법에 의한

TL0 pa ttern을 비교한 바 동일한 Pattern으로 나타

남.

라. 소d1자 반응

o 북한산 백츨 · 창출의 성분은 국내산과 유사하여 성분,

색깔 등이 중국산에 비해 양호하나 크기별 선별, 포

장이 잘되어 있지 아니함.

o 백출, 창출이 혼적된 경우도 간혹 발견되므로 세심한

선별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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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 사(RAW SILK)

가. 일반사항

o 북한산 )g사는 전량 수출용 원자재로 반입되어 원단

으로 가공수출되는테 헌제까지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생사는 청친강 합엉회사, 펑 양 제사공장등의 제품임 .

나. 교역헌황(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 외 화 획뜩용 생사의 경우에는 십수요자만(제사업체 ,

제직 업체) 반입이 가능하며 , 반입 신청시 섬유직물조

합등의 추친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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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분석

o 생사는 농산물인 천연섬유로 현물의 상태가 반입 소

요기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의 제사공장별 검사기준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됨 . 청毛강 합영회사의 검사기준은 비

교적 정 확하나 여타 회사의 경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북한산의 경우 한 등급 낮추어 판매됨 .

O 타래당 중량이 100g으로 국제규격 인 200g에 미달되어

작업 효율성이 떨어짐 . (다만 청천강 합영회사 제품

은 200g임)

O 색택은 황갈색을 띄고 있으며 고 착생사가 많음.

o 대부분 SOkgs BOX에 포장되어 반입됨 .

라. 소d1자 반응(견직업체)

o 전반적으로 품질의 안정성이 미흡함. (좋은 품질의

물품과 나谷품질의 물품이 불규칙하게 공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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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이러 한 품질의 문제는 단순한 품질 자체로만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가격과 연결되어 판단되어야 하

는 문제로 볼때는 북한산 생사의 품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풉질에 상응한 시 장 가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제

시장 가격 번동시 이에 상응하는 가격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국제가격 하락시 조정

에 장기 간 소요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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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냉동명태

가. 일반사항

M

o 생산현황

- 저수온 중저층 어류인 명태는 지 리적으로 남한보다

는 북한 동해안에 많이 회유하므로 11월경부터 동

절기에 걸쳐 다량 어획되는 것으로 년간 약10만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 최근에는 북한의 극심한 유류부족난으로 출어가 제

한되어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되었음.

o 수급현황

- 명태는 북한의 주요 식 량자원으로서 군납용 및 민

간배급용으로 사용되나 주문만 있으면 외화획득용

으로 우선 수출하고 있음.

o 수츨현황

- 북한의 냉동명태 수출물량은 정확히 알 수 엾으나

품질이 양호한 포란태 및 명 란등은 주로 일본에 수

출되고, 중국에도 일부 수출되어 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 남한에 다량 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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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명태 생산헌畓>

(단위 o 톤)

o 
- 내 수급힌황

- 국내 언근해산 멍 의 셍산량은 매넌 갑소하는 반

면 가공식품등의 개 받로 연육 등 사용량이 폭발적

으로 중가하여 국내 수요에 충분이 공급이 되지 못

하어 가걱상숭의 요인이 되고 있음.

O 국내 수출입 헌황

- 수입 : 수입제 한숭인품목으로 수입이 제 한되며 펼요

에 따라 국내 수급조절용으로 수산업 협동조

합을 통하어 일부 수입되고 있음.

- 수출 : 국내가격이 고가인 관게로 국내산 수출은 하

지 않고 수출용 원자재로 명태를 수입하어

가공처 리 (언육 및 FILLET) 한 후 재수출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내 인건비 상승과

수출탄가 하락으로 채산성 이 맞지 않아 수출

량이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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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역헌황(승인기준)

(단위 : 톤, 천불)

O 북한산 명태의 반입가격은 원양산 수입품의 70-80%

선이나 주로 연안 명태로 사이즈가 작고 선도 및 포

장상태가 불량하고, 연육 및 필렛가공 수을은 수입품

의 so-90% 수준에 불과함.

o 븍한산 명태의 국내판매 가격은 소련산등 원양산과

비교할때 70-so% 선이나 싸이즈가 작고 선도 및 포

장상태가 불량하여 저가에 판매됨으로 결국은 품질

대 가격 비교시 저렴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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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비 교>

[ 구 분 l 북 한 산 l 수 % 산 l

l 국내판매가 l UST200 - 300 l US1500 舞 700 l
熹 1톤당 단가임 .

. 국내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 둥의 개

발로 명태 연육 등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가격안정차

원에서 수입이 불가피함.

다. 품질평가

. 규격 : lOKG, 25KO, 50KG 둥으로 일정치 않음.

(251iO : 530M x 5SCM x 10대)

奈 국내 : 181(G (580M x 36GM x SCM)

. 팬 형 태 : 팬 모서 리 요철이 심하고 운반 작업시 팬

이 쉽게 깨짐 .

· 색 채 : 광택이 없고 색 이 변해 있음.

O 배열상태 : 어체를 가지런히 하여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어체가 꼬부라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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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어 장시간 방치후 동결함으로 어체

가 상하고 선도도 불량함.

o 용 도 : 어체가 꼬 부라지고 육질선도가 불량하여

시장유통 불가능하나, 건조하여 북어채둥

으로 판매는 가능함.

o 판 매 : 품질불량으로 수요가 적어 판매가 용이치

않음.

라. 소dI자 반응

o 품질면

- 품질불량으로 일반시판이 불가능하며 , 가공용으로도

어체가 꼬 부라져 처 리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크고 수

을이 낮아 사용을 기피함.

o 가격면

- 단위 중량당 원물 가격은 저렴하나 품졀블량으로 사

용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가격 불문하고 사용을 기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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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 타

- 반입하고자 하는 현지물품의 품질확인 불가능으로

간접정보나 간접 확인으로는 상당한 오차 발생

- 적기공급이 되지 않으머 게획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

하기가 매우 어려움.

- 헌지 통신 불가능으로 진헹사항등을 과악하기 어려

움.

- 상품의 품질에 따라 차둥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규격

과 풉질에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을 요구하며 수시로

가격 변동폭이 심함.

- 클레임 처 리가 어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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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패류(조개류)

가. 일반사항

o 북한에서 어패류의 생산은 특정품목이 대량생산되기

보다는 다품종이 소량 생산되고, 대외무역에서 패류

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며 대부분 북한자체 수급

을 희생하는 출혈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교역헌書 (승인기준)

(단위 2 톤, 천불)

o 제3국산과 비교시 품절면에서 다소 뒤떨어지지 만, 비

과세 혜택으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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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산 냉동패류 반입시 셍균수 초과(]n2당 10만마리

이상)로 수산물 검사소에서 검사 부적합 관정을 밤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동시 사용하는 용수가 오염원

인 것으로 판단됨 .

다. 품질평가

<엄 장조 >

· 북한산 염 장조개는 국내의 젓갇보다 염처 리가 많이

되어 장기간 보관에는 유리함. (조개 : 소금, 1.o:1.5)

o 주문품목뿐만 이-니 라 유사패류가 혼합되어 있으나,

염 장조 살의 빛깔이나 맛은 국내산과 별차이가 엾

음.

<건바지 락)

O 바지 략 살에 이물질 사분이 함유되어 있어 상품으

로 써의 가치가 떨어짐 .

O 국내 산 바지 락보다 크기가 작으며 , 선별이 잗되어

있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짐 .

<냉동소라>

o 맛은 국내산과 별차이가 없으나 소라의 크기는 대

체로 작으머 ,
크기 또 한 균-등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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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동소라에 소량의 소라와 비슷한 이물질이 포함되

어 있어 품질관리의 미홉함을 드러내고 있음.

라. 소비자 반응

o 패류의 크기가 대체로 작고 크기별 선별작업도 되어

있지 않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적읖.

o 주문한 품목과 비슷한 패류가 섞여있어 비전문가가

볼때는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o 향후 지속적 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이 반입이 되어야 함.

O 포장은 견고하여야 하며 개체 자체의 크기에 따라 선

별 포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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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

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

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둥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

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

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 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

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

라 보관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

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A 
-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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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 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

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올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

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

걸, 경영과 관련한 y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

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 력비, 감가상각

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올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

률올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

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에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년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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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

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년간종합계

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

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

산이 끝난 날 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 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

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

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 득세률은 결산

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

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

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령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 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

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섕긴 때

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

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L 다른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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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관을 주었거q- 다른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 업에 유리 한 조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지-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넌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

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

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넌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

에는 이미 김-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

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령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겅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

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

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 령 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 - 6졔 -



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

는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

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6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L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7. 중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3班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뱁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 득세률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5%로 한

다.

제20조 로 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 세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중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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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게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

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한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기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 한 소득,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

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

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다.

2. 재 산관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

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

소 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 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 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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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4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

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둥

록하여야 한다.

L 재산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

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

록을 한다.

4.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둥록된 값

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e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 부터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

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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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령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펑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

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

제35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

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L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 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旻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3조 거래세의 세률은 이 1려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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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側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한 세률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한 세률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 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

수입금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CI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L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

로 소 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

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L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 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

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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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 한 도시경영세를 바쳐

야 한다.

제AS조 도 시 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

다.

제46조 도 시경영세는 다各과 같이 계산닙-부한다w

1. 외국투자기입은 기업소 로 ,j 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딜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

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 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

률로 달마다 계산하어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

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

부한다.

제d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

은 것을 둥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

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

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f平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

차 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5<오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

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51조 자동차 리용세는 해미-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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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

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

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

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

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L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송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

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

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

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볍올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

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

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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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1관은 날로 부터 30일 안으로 신

소청원의 내- 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

에 대하여 의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

일 압으로 해당 재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L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동보수액 2천 1원부터 천원까지 세률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로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률 40원 더하기 3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로 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률 90원 더하기 4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로 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률 150원 더하기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로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률 220원 더하기 6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로동보수액 y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률 300원 더하기 7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월 로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률 390원 더하기 8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로동보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률 490원 더하기 9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월 로동보수액 1만 1원 이상은 세률 640원 더하기 1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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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증여에 의한 소 득세률표>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 세률 5%,

증여소득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률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터 8만원까지 세률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지 세률 20잉,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률 25잉,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률 30%,

증여소득액 80만 1원 이상은 세률 35잉.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건물의 세률온 등록값의 1%,

선박의 세률은 등록값의 l.4%,

비행기의 세률은 등록값의 1.4%.

부륵 4. <상속세의 세률표>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

세률 69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률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률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률 12%,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률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률 16%,

상속액 400만 1원부터 800만원까지 세률 18%,

상속액 800만 1원부터 2친만원까지 세률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률 25N,

상속액 5천만 1원 이상은 세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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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생산부문의 세률은 생산믈 판매액의 1.5잉부터 20%까지,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률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률은 붕사수억금의 2%로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동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변경등록 세액 건당 40원,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2) 광업권 둥록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200원,

변경둥록 광구당 10원,

취소등록 광구당 10원

3)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건당 1천원,

변경동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4) 기술자격 면허증 발급

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리용세

승용차 세 액 대 당 50원, 버 스 12석까지 세액 대 당 90원,

13-30석 세액 대당 100원, 31석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

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자

전차 세액 대당 20원.

- 74 - -



2,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

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

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

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

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

제 3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

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 관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

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

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팔동은 이 지대와 콴

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

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W

*

1993. L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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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귀-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뱁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

대당-p-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

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

고 승인한다.

제 ]0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t

제 ] ]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 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平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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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浸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

에서 2천만원 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 까

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I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

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to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

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

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

가 숭연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 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L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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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화국의 법을 업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 지대당국은 외국平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

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

관을 운영한다.

제 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

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곤t리운영 사업을 협

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겅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

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렵,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

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할,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

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어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

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

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겅제무역지대 안에서 펄

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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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기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

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

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

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

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

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

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

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

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

행한 생산팔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

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콴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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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과 경영에 펼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펄요한 일정한 량의 사]츰용품과 생찰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t-h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

다.

1. 다른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

리나라의 다른지역에 팔기위해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

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

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페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

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

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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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 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

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

인밑에 비 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

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뵤 및 특혜

제프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

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

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

경제무역지대에 들억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넌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

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

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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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屬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

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tO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제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dI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 .c < 
'모빌 

끔''"*'
제d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 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 3 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3, 외화관리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

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

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헌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

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페,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

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령역 안에서 거

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

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

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

통시킬 수 없다.

의화현금을 쓰 려고 할 경우에는 조 선 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
1993. L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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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화의 사고 팔기와 저 금, 에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

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 원의 내국촨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 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

화관리 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

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 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 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

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령

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기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라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게약과 지불협정에 r단르는 기래

2. 무역 빔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니- 피-는 거래

4. 자본거래

제]2조 대외겅제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

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라나라의 기 관, 기업소, 단체는 수잃되는 외화를 조

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 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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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공화국 공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

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

하여약 한다.

제]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

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 령사

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

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

인 밑에 비 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

아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

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

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년간 외화재정상

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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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

에 들여올 수 있다.

제C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

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령역 밖

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촤관리 기관의 승인을 밤아야 공화국

령 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

가증권은 숭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

당한 문건이나 세괸·신고서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

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

한 범위 안에서만 내갇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 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

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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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별금을 물

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조 이 법 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책임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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